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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는 산업안 보건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997년 3월 

13일자 칙령 번호 CS/RKM/0397/01 『노동법』1)제 8장 근로자의 건강  안  용

범 에 산업안 보건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법 이외에 사회보장 계획법과 산업안

보건과 련된 18개의 규정(Prakas)을 제정하여 산업안 보건을 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 보건과 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실 비 (Prakas 052) : 2000년 2월 10일

- 작업장 의자 비 (Prakas 053) : 2000년 2월 10일

- 생 음료 (Prakas 054) : 2000년 2월 10일

- 사업장 건강 리실 설립 (Prakas 330) : 2000년 12월 6일

- 근로자 취  한계 무게 허용 (Prakas 124) : 2001년 6월 15일

- 환기와 생 (Prakas 125) : 2001년 6월 15일

- 양호실 의무 조건과 산업보건의 법  업무 (Prakas 139) : 2001년 6월 28일

- 사업장 환경 (Prakas 147) : 2002년 6월 11일

- 작업장 소음 수  (Prakas 138) : 2003년 4월 22일

- 폐공간 작업 (Prakas 139) : 2003년 4월 22일

- 작업장 조도 (Prakas 484) : 2003년 12월 23일

- 바다에서의 어업 (Prakas 305) : 2007년 12월 14일

- 농업에서의 작업조건과 활동 (Prakas 306) : 2007년 12월 14일

- 염  작업조건과 활동 (Prakas 308) : 2007년 12월 14일

- 벽돌 가마 작업조건과 활동 (Prakas 309) : 2007년 12월 14일

- 의류 공장과 신발 작업 산업안 보건 (Prakas 307) : 2007년 12월 14일

- 건설업 정보 (Prakas 077) : 2011년 3월 30일

- 건강검진 (Prakas 009)



  산업안 보건과 련된 법과 규정은 산업부, 보건부, 농업부, 환경부, 공공근로 

 운수부, 건설부 등에서 따로 제정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처에서 제정한 

산업안 보건 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산  에 지부

• 공장 행정법 제3장 제24조부터 제34조의 산업안

• 포고령 No. 35(1999년 4월 26일)의 산업, 산  에 지부 조직  설립과 

련  1)식음료  담배, 2) 직물, 3) 목재 제조, 4) 제지, 5) 화학, 고무, 라스틱, 

6)비 속 업, 7) 기 속산업, 8) 속가공산업, 9) 기타의 산업, 10) 통

수공 품 등의 안 보건

농림수산부

• 포고령 No.16(2003년 3월 13일)의 축산 생  축산물 련 규정에서 동물로

부터 염될 수 있는 건강 련 규정 포함

• 포고령 No.69(1998년 10월 28일)의 농산물 표 화  리 

• 포고령 No.108(2007년 8월 24일)의 도축장, 축산업의 리

• 포고령 No.26(2001년 3월 2일)의 마을 동물 건강 기 의 설립과 리

• 포고령 No.15(2003년 3월 13일)의 식물 생 리

• 규칙 No.114(2004년 6월 21일)의 염성 동물 질환

• 규칙 No.455(2004년 12월 31일)의 조류독감 방 리 강화

• 규칙 No.334(2007년 8월 4일)의 농산물 식품안

• 부령 No.2(2005년 2월 10일)의 동물 등의 수입 리

• 부령 No.345(2002년 10월 21일)의 포고령 No.69 수행을 한 실행

• 2002년 발간 지침의 농화학물질의 안 한 사용

통상부

• 포고령 No.47(2003년 6월 12일)의 식품 생

보건부

• 2001년 1월 31일 발효된 국가 정책과 지침의 방 종 안



국토 리 도시개발 건설부

• 포고령 No.86(1997년 12월 19일)의 건설 허가

• 규칙 No.32(2001년 3월 21일)의 건설 장의 안 을 해 제정된 건설업 행정 

환경부

• 포고령 No.42(2000년 7월 10일)의 기오염  소음제어

• 포고령 No.36(1999년 4월 27일)의 고형 폐기물 리

• 포고령 No.27(1999년 4월 6일)의 수질 오염 제어

• 포고령 No.180(2010년 10월 20일)의 GHS

 교통부

• 교통법(2007년 2월 8일)

  『노동법』제 8장 근로자의 건강  안  용범 에 법 제228조부터 제247조에 산업

안 보건 련 법규 내용이 있으며, 제228조는 용 범 를 나타내고, 제229조부터 

232조는 일반  용, 제233조부터 제237조는 감독, 제238조부터 247조는 직업건강 

서비스 련 법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동법  산업안 보건과 련된 법조항  시행령에 한 문은 【첨부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산업재해 통계는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노동감독부(Department of Labour Inspection), 산업안 보건부

(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합동조사 결과를 사회보장부가 

발표를 하 으며, 부분의 조사 사업장은 놈펜시의 의료제조업, 벽돌제조업 

 건설업종에 해 실시하 습니다. 재는 2007년 3월 2일 발효된 포고령



(sub-decree) No. 16호에 따라 국가 사회보장기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 NSSF)이 설립되어 산업재해와 사고에 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부터 산업재해 통계는 NSSF에서 발표하 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황, 2002-2005, 2009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9년

사고재해자수(명) 1 4 2 2
3,537

기 재해자수(명) 238 380 400 209

사망자수(명) 3 3 1 0 16

  ※ Source :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2011

  2002~2005년 사회보장부에서 집계된 산업재해자 통계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2009년부터 국가 사회보장기 (NSSF)에서 본격 인 통계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국가 사회보장기 (NSSF)에서 발표한 공식통계의 업종별, 사고유형별 

재해 황은 첨부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248조에 따라 산업재해는 “원인을 불문하고 작업 의 근로자 는 근로

시간 에 발생”된 경우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유무, 근로자의 신체상해인지, 

유․무  산업교육생의 신체상해인지 여부, 자격 는 발생장소 등은 묻지 않습

니다. 한 작업 장소까지의 직  통근 에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사고는 개

인  사유 는 작업과 련되지 않은 이유로 통상의 통근이 아닌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재해로 보며, 법률이 정하는 모든 직업병은 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 제252조에 따르면, 산업 재해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재해자는 통상임 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고가 재해자의 

허용되지 않은 착오로 인한 것이 입증될 경우 보상을 감액하고, 사고가 사용자에 

의한 착오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입증될 경우는 보상이 증액 됩니다.



 
  사회보장제도법3) 제3장 제14조에 따르면 산업사고, 통근사고, 직업병 발생시 근로

자는 불가항력 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48시간 이내에 근로자의 산업사고, 통근사고, 직업병 발생을 

국가 사회보장기 (NSSF)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는 양식4)에 맞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통보는 아래의 국가 사회보장기 으로 하시면 

되며, e-mail로 통보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에 한 조사와 산업사고, 통근사고, 

직업병에 발생에 한 근로자의 직무는 사회보장계획 담당부와 보건부의 공동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기 인 국가 사회보장기 (NSSF) 연락처

   주소 : NSSF Building, Russian Federation Blvd, Sangkat Teuk Laokk 1, 

Khan Toul Kok, Phnom Penh

   화번호 : Tel: (855)23 882 434 는  (855)23 882 623

   e-mail : benefit@nssf.gov.kh

   홈페이지 : http://www.nssf.gov.kh/



연번 병원명 화번호 주소

1 Calemete (023)  426-948 　

2 Preah Kossomak (012)  657-653 　

3 Mittapheap  

Khmer Soviet

(023)  217-764 　

4 Ang Doung (011)  755-119 　

5 Chey Chomnash (012)  912-523 National Road 2, Takmao Commune, 

Takmao district, Kandal province.

6 Kompong Speu (025)  987-313 National Road 4, Snor Village, Snou Commune, 

Chbarmon district,Kompongspeu province.

7 Bek Chan center (012)  894-260 Boreykamkor village, Bek Chan commune, 

Ansnoul district, Kandal Province.

8 Angsnuol  

referral hospital

(012)  894-260 National road 4, Ansnoul district, 

Kandal Province.

9 Svay Reang (012)  953-975 Srasvong commune, Svay Reang district, 

Svay Reang Town.

10 Chy Pou (012)  805-236 National Road1, Prey Ang Kogn district, Bavet 

town.

11 Kompong  

Chhnang

(015)  250-111 National Road 5, Kandal Village, 

Kompongchhnang Commune, Kompongchhnang 

Province.

12 Kompong  

Tralach

(085)  587-790 National Road 5, Ta Ork Village, 

Tany commune, Kompong Tralach, 

Kompongchhnang Province.

13 Siem Reap (012)  925-061 2Thnou Road, Mondol1, Svay Dangkum District, 

Siem Reap Province.

14 Ohchrov (089)  837-637 Prochearthom Village, Poipet Commune, Poipet 

Town.

15 Mittapheap  

Kampuchea-Japan

(012)  923-354 Koskeo village, Russeykrok, 

Mongkolborey district, Bonteaymeanchey.

16 Serey Sophorn (012)  854-983 Poum1, Preah ponlea commune, Serey Sophorn 

district, Bonteay meanchey province.

17 Sihanouvill (012)  712-646 #31, Ekreach Blvd, Sang Kat4, Town.

18 CT(Sihanoukvill) (081)  886-666 Krom2, Phoum2, Sangkat2, Sihanoukvill.

19 Choeng Prey (017)  423-548 Skun Village, Sotep commune, Choeng Prey 

district, Kompongcham Province.

  산업재해와 련하여 사회보장기 (NSSF)와 산업재해 약을 체결한 병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 Po gnear Krek (085)  414-819 Taheavkrom village, Koung Kang commune, 

Pognear Prek district, Kompongcham Province.

21 Thbong Khmoum (012)  495-650 Soung Lech, Soung commune, Suong Town, 

Kompongcham Province.

22 Kratie (012)  931-868 Kratie village, Kratie commune, kratie town.

23 Chhlong (012)  367-702 Chroythmorkrom village, Chhlong commune, 

chhlong district, Kratie Province.

24 Snoul (097)  659-7299 Phsarsnoul village, Snoul commune, 

Snoul district, Kratie Province.

25 Neuk Loeung (012)  660-815 Pum3 village, Prek Khsay commune, Peamror 

district, Prey Veng Province.

26 Prey Veng (012)  658-303 Pum3 village, Kompongleav commune, Preyveng 

town, Prey Veng Province.

27 Koh Thom (023)  351-198 Prekthmey village, Prekthmey commune, 

Kohthom district, Kandal Province.

28 Sa ang (023)  351-198 Prek Roun village, Prek Kory commune, Saang 

district, Kandal Province.

29 Takeo 　 　

30 Bati (032)  690-1939 Borcham village, Chom Bork commune, Baty 

district, Takeo Province.

31 Touk Kork (012)  722-065 St.339, 4 Village, Group 3, Sangkat Beng Kok I, 

Khan Toul Kork.

32 Som Dach Orv (012)  532-803 Natioanl  Road 5, Sangkat Kilomet Lek 6, Khan 

Russey Keo.

33 Tek Thla (017)  722-065 Sa hak porn Russia Blvd, Sangkat Tek Thla, 

Khan Sensok.

34 Por Chen Tong (017)  722-065 National Road 4, Ta Ngeoun Village, Sangkat Ka 

Kab, Khan Dang Kaor.

35 Keb (012)  825-277 Keb Village, Sangkat Keb, Kroung Keb, Keb 

Province.

36 Kampong Trach (023)  882-623 Kampong Trach I Village, Kampong Trach 

Commune, Kampong Trach District, Kampot  

Province.

37 Kampot (023)  882-623 Kampong Bay Village, Sangkat Kampong Bay, 

Kampot City, Kampot Province.

38 Sroe  Om Pil (097)  9739-006 Toek Borng Village, Boerng Proev Commune, 

Sroe Om Pil District, Kampot Province.

39 Kos Kong (097)  9739-006 Muoy Village, Sangkat Smach Mean Chey, 

Khemarak Phoumin City, Kos Kong Province.

40 Pai Lin (023)  882-623 Wath Village, Sangkat Pai Lin , Pai Lin City, Pai 

Lin Province.

41 Pou Sath (023)  882-623 PilNgoekIIVillage, SangkatPhtasPrey, PouSathCity, 

PouSathProvince.



캄보디아의 노동법 제25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 보상을 해 보험제도를 수립하

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사회보장기 에서 리를 합니다. 아울러, 국가 사회보

장제도법 제1장 제1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재해와 직업병 발생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의 혜택 범 는 사회보장제도법 제 15장에 있으며 구체 인 

보상 범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사고, 통근사고, 직업병으로 인한 직업 험에 한 의료 리

2) 일시  장애로 인한 산업재해자의 일 수당

3) 구 장애로 인한 산업재해자의 장애연  는 수당

4) 장례비용과 가족 연

의료 리 서비스는 사회보장제도법 제 16장에 있으며 구체 인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치료, 수술, 치과, X 이 등

2) 약물치료와 치료를 한 재료

3) 의료기 에서의 재해자에 한 서비스 비용

4) 업무 복귀를 해 의사나 국가 사회보장기 에서 인정하는 의수 는 정형

5) 사회보장계획 담당부에서 정한 작업복귀, 교육훈련 등

6) 재해자의 교통비

일시  장애로 인한 재해자의 보상은 사회보장제도법 제 17장에 있으며 재해자의 

수당지 은 의사 는 NSSF에서 인정된 경우 지 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완 히 

회복되거나 재해 원인으로 인해 사망시까지 지 이 됩니다. 

구 장애로 인한 재해자의 보상은 사회보장제도법 제 18장에 있으며 재해자의 

재해정도가 의사 는 NSSF에 의해 구 장애로 인정된 경우 보상이 됩니다. 

재해정도에 따른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구장애연  수령

2) 20%미만의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수당 지  



사망재해의 경우 보상은 사회보장제도법 제 19장에 있으며 사회보장기 에서 장례

비용  남은 가족에 한 연 을 지 하며 남은 가족의 범 는 사회보장제도법 

제 20장에 있으며 법 인 부부의 배우자, 아이, 부모 등에 지 이 됩니다.

재해나 구 장애로 인한 보상은 법 제253조에 따라 연 으로 지 을 하며, 

보상은 사고후 50일 이내에 지 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의학  치료비용과 보상을 실시

하고, 남아있는 가족을 한 보상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산업

재해를 당할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재해가의 고의 인 실수로 인한 산재 

발생시에는 보상 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반 로, 사업주의 실수로 인한 산업

재해의 발생시에는 보상 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4일이하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의 경우 일일 임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일 임  비율로 보상을 받지만 노동부의 의학  

소견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 재해자의 경우, 의사는 장애율을 평가하고 재해자는 장애율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남은 가족들에 해서는 장례비용과 연 을 지 하며, 

연 은 근로자의 연 과 남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최  연간 의 85%

까지 지 을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법  규칙(Prakas) No. 243(2002년)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로 인한 보상  작업 능력의 손실 등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일 - 4일 일반  임

5일 이상 일반  임  : 노동부에서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시

구  0-20% 결손 일시  장애에 따른 보상비용 지

구  20-50% 결손 
1/2 x [(연간 실질 여) x (결손율%)] 

+ 40% 지속 인 리가 필요할 경우

구  50-100% 결손 

(연간실질 여) x [(25%) + (1.5 x 
(결손율% – 50%))] 

+ 40%  지속 인 리가 필요할 경우

사망

90일 정도의 임 에 해당하는 장례비용

+ 근로자 연 에 일정 비율과 남은 
가족구성원의 비율

 

 노동법 제8장 제2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산업안 보건과 련한 근로감독 의 

임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 보건 감독 은 개인 사업 분야의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며, 노동법 제1장 제1조에 그 사업 분야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등록되지 않은 비정형 경제활동에 해서는 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나, 산업재해 

방, 산업재해 보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2011년 재 약 91명의 감독 이 있으며, 19명은 노동직업훈련부에 

있고 나머지 72명은 지방 노동 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수도인 

놈펜시에서 규칙 인 감독활동을 하 으나 2010년 이후 국 인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제13장 제2  제343조부터 제348조에는 근로감독 의 일반 인 직무규정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산업안 보건 감독 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생(조도, 소음, 분진, 진동, 기타 유해 험 등)과 련된 기술 감독

2) 산업안 보건 네트워크 구축

3) 근로자 건강검진 증진

4) HIV/AIDS 방을 한 Task Force 설립

5) 근로자의 산업안 보건을 한 보호와 산업재해  직업병 방

6) 산업안 보건 련 규정  정부 규칙에 한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7) 염성 질환 발생에 비한 방법 지원

2001년부터 2006년 까지 각 도시별 산업안 보건 감독 사업장수  감독 건수(정기 

감독, 사고발생사업장, 재방문 등)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 보건 감독시 감독 은 계부처와 공동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감독의 종류에 따른 checklist 는 장비를 직  활용하여 검을 

실시합니다.

노동법을 반한 사업장에 해서는 벌  는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

은 벌 을 바로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 보건 감독과 련하여서는 노동법 제 253조 사고의 보상  제255조 산업 

재해자와의 합의를 반한 사업주는 1일 최 임 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미만의 

벌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이사, 경 자, 임원 등이 법 제229조 사업장의 보건상의 조치, 제230조 

사업장의 안 상의 조치, 231조 특별 규정 등을 반한 경우 1일 최 임 의 30일 

이상 120일 이하의 벌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240조 노동보건소의 설립부터 

제247조 노동부의 권한을 반한 경우에는 1일 최 임 의 120일 이상 360일 

이하의 벌  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근로감독 의 직무수행 는 권한 행사를 방해할 경우 1일 최 임 의 

120일 이상 300일 이하의 벌  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산업안 보건과 련하여 사업장에서 추가 으로 하여야 할 조치 

에는 법 제 229조부터 제230조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을 해 항상 작업장은 깨끗

하고 안 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공기, 고열, 조도, 소음 등은 법 기 에 따라 수

되어야 합니다. 

  생과 련하여 규칙(Prakas) No. 52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성별과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수 (여성 는 남성) 화장실 수 

1 - 15 1 

16 - 35 2 

36 - 55 3 

56 - 80 4 

81 - 110 5 

111 - 150 6 

151 - 1000 근로자수 50명당 1개 추가 

1001이상 근로자수 70명당 1개 추가 

  화장실은 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에서 잠  수 있는 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바닥은 항상 깨끗해야하며, 비 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하루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응 치료와 양호시설과 련하여 법 제242조부터 244조, 규칙(Prakas) No.330(2000년), 

No.139(2001년)에 의거하여 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의 화장실은 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에서 잠  수 있는 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 근로자수 

20인 이상 40인 이하 사업장은 치료실과 간호사를 두어야 하며,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양호실과 의학 문 계자를 두어야 합니다(아래의 표 참조). 

양호실의 크기는 20m
2이상의 공간과 다음의 가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책상 1개 

• 의자 3개 

• 서류 보 함 1개 



• 약품 보 함 1개 

• 침  2개 : 2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을시 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침 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  20개 까지 설치 

• 살균 설비 

근로자수 간호사수 의사 수 의사 근로 시간

50-300 1명 1명(의사 는 보조) 2시간

301-600 1명 1명 2시간

601-900 2명 1명 3시간

901-1,400 2명 1명 4시간

1,401-2,000 2명 1명 6시간

2,000이상 3명 1명 8시간

※출처 : Prakas No.330(2000년)

  

  사업장은 규칙(Prakas) No. 54(200년) 에 따라 음료수와 컵을 제공하여야 하며, 

술을 사업장에서 마시거나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규칙(Prakas) No.53(2000년)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자를 제공해야하며, 좌식작업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들이 필요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작업장에 의자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음과 련하여 포고령(Anukret) No.42, 2000년  규칙(Prakas) No.138, 

2003년에 의거하여 소음수 별로 작업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수 (dB(A)) 작업 지속 시간

75 32시간

80 16

85 8

90 4

95 2

100 1

105 0.5

110 0.25

115 0.125



포고령(Anukret) No.42, 2000년에 다르면, 소음수  80dB(A)이상에서 작업시 

근로자는 청력보호구를 착용해야하며, 규칙(Prakas) No.138, 2003년에 따르면 

85dB(A)이상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청력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량물 인력 취 에 한 최  무게 한계는 아래의 규정

(Prakas No.124)을 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남성 여성

15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들기 12kg 50kg 6kg 25kg

바퀴 1개 카트 사용 시 32kg 80kg 지 40kg

바퀴 3개 는 4개 카트 사용 시 48kg 120kg 24kg 60kg

 캄보디아에는 험기계 기구에 한 검사제도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며, 

자체 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인증을 그 로 인정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사정에 비추어 고유의 인증제도는 

당분간 도입하기 어려울 망입니다.

 

 사업장의 기계설비 는 험성 방을 한 험성 평가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의 유해 험 방지계획서 는 공정안 보고서(PSM)와 같은 

제도도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에서 사기업, 합작투자회사 는 국유회사, 국가기 의 로젝트제안  기존 

활동에 해 사람의 건강  공공복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로젝트의 

경우 환경부에 환경 향평가보고서  타당성 조사서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환경평가 향, 환경 오염 리, 기 리, 수질 리  환경 문제에 

한 정보의 교육과 제공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제4장 제1 (임 )에 의거하여 임 을 지 하여야 하며, 법 제113조부터 

제119조에 의거하면, 일용 근로자의 임 은 최  16일 간격으로 1개월에 2회 이상 

지불되어야 하며, 정규직의 경우는 1개월에 1회 이상 지 되어야 합니다. 매사원 

는 리 에 한 수수료는 3개월에 1회 이상 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해지 

시에는 임   기타 손해배상을 해지 후 48시간 이내에 지 하여야 하며, 미지  

시에는 노동 감독 에 의해 제재를 받으며, 필요시 법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 11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무배치  근로자에게 용되는 임 의 조건 

 그 변경에 한사항과 임 구성 항목 변경  각 여기간에 한 항목을 근로자

에게 고시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제104조부터 제107조에 최 임 에 해 나와 있으며, 모든 산업에 해 

정확한 액은 나와 있지 않으나 “임 은 모든 근로자가 인간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정한 생활수 을  할 수 있게 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 임  

결정 시 근로자  그 가족이 일반 으로 요구하는 임 수 , 생계비용, 사회보장

여  다른 사회집단의 비교  생활수 과 경제개발, 생산성, 고용수  향상의 

이  등 경제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성은 노사정 의체인 Labour Advisory Committee와의 의를 거쳐 각 산업별로 

최 임 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류제조업( 제 산업)만이 월 61달러의 

최  임 이 정해져 있으며 신발 제조업에서도 이를 용하고 있습니다. 

  견습 기간의 임 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2개월 이내의 견습 기간에 월 30달러의 

임 을 용할 수 있으며, 견습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테스트 기간에선 월 40달러를 

용하여 테스트 결과 합하지 않다고 정되면 아무런 보상 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 형태( 련 규정) 월간 최소 임

견습생(Notice No.06, 1997년) $30( 놈펜 시에서만 용)

수습기간(Notice No.17, 2000년) $40

정규 고용(Notice No.17, 2000년) $45

    아울러, 정해진 최 임 은 작업장  인사 여 담당부서에 게시 하여야 합니다. 

재 최 임 은 의류, 섬유  신발용품 제조업종에만 정해져 있으며( 의 표 참조)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수 으로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간 월별 근속 보 스

1년 이상 $2

2년 이상 $3

3년 이상 $4

4년 이상(최 ) $5

  근속에 따른 보 스 지  제도는 Notice No.17에 따라 의류, 섬유  신발용품 

제조업에 2000년 8월 1일부터 용을 하며, 지  기 은 의 표와 같다.

  임 은 근로자가 면직 시 반환하지 않는 근로 도구  장비, 근로자가 통제  

사용하는 물품  자재, 물품을 획득하기 하여 선 한 액, 사내 상 에 지 할 

액에 해 공제가 가능하나, 법에 따른 벌직, 연장근무 거 , 작업장 변경, 사내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건강검 수행에 따른 비용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세 에 한 법률 제47조에서 제4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본 , 임 , 보 스, 

연장근무 등에 한 세 을 지불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임 명세서에 명기를 

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 한 세 은 최  20%를 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  수 은 아래와 같다.



직종 임 ($/월)

교사 35~45

공무원 45~150

건설노동자 70~85

공장노동자 70~90

서비스업 종사자 60~90

요리사 80~100

경비원 80~90

원 80~100

비서 120~150

사무 리직 150~350

  캄보디아 노동법 제 137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 작업을 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용이 되며, 이 경우 임 은 주간근무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임 을 

지 하여야 합니다.

  시간외 근로는 노동법 제139조에 나와 있으며, 규칙(Prakas) No.80(1999년)에 따라 

용되고 시간외 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한 임 을 지 하여야 

하며, 시간외 근로가 야간 는 휴일인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 하여야 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개정된 노동법 제139조  제144조에 따라 야간근무 근로자들 

 교 근무로 인해 야간에 근로를 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주간 근무자 임 의 

130%를 지 하여야 합니다. 



근로 시간 지  비율

연장근로(월요일~토요일 : 주간) 150%

월요일~토요일(야간근로) 200%

일요일 200%

공휴일 200%

  캄보디아 노동법 제 161조부터 163조에 유  공휴일에 한 항목이 나와 있으며, 

매년 노동부는 각 년도의 유  공휴일을 법령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는 약 26일의 유  공휴일을 공표하 습니다. 주요 유  공휴일은 아

래와 같으며, 계 규정은 첨부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 여성의 날 3월 8일

 • 캄보디아 신년 4월 14, 15, 16일(3일)

 • 국제 노동  5월 2일

 • 국제 어린이날 6월 1일

 • 제헌  9월 24일

 • Phumben경축일 10월 4, 5, 6일 (3일) 

 • 국왕 탄생일 10월 1일과 2일의 정오(하루 반나 )

 • 독립기념일 11월 9일

 • 세계 인권의 날 12월 10일

 • 물 축제 11월 17, 18, 19일

  캄보디아의 유  휴가는 노동법 제 166조부터 170조에 의거하여 모근 근로자에게 

연속근로 1개월 마다 1.5일의 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속 2개월을 근로

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유

휴가보상을 청수 할 수 있습니다. 유  휴가의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3년 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특별휴가는 법 제171조에 나와 있으며, 근로자 는 근로자 친자의 결혼식, 

근로자 친자의 생일과 근로자 배우자, 부모, 친자의 사망 는 질병 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 휴가는 연차에서 감해지며, 근로자가 연가가 

없을 경우 익년도의 연가에서 감하여 휴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병가의 경우는 노동법 제71조에서 7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최장 6개월의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의사의 질병과 련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임 이 

지불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첫 번째 월 병가 : 임 의 100%  

• 질병으로 인한 두 번째, 세 번째 월 : 임 의 60% 

• 질병으로 인한 네 번째  그 다음 월 : 무임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는 계약을 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9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은 출산 후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 평균 임 의 50%를 지 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제17조부터 제19조에 의거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 개시 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8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 시 사업 개시 에 필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8명 미만 시 사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 폐업 시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 등록은 법 제20조에 의거 사업장 이름, 등록사업 업종, 연락처 등을 등록

하고 3년 동안 등록서를 보 하며, 노동 감독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법 제39조부터 제41조에 따라 여명세서를 보 하여야 하며, 명세서

에는 각 근로자의 직무, 임 , 휴가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노동법 제32조, 제37조, 제261조에 따라 자국  외국 사업장은 고용카드  고용 

작업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각 근로자의 고용 작업서에는 고용일  퇴직일 

 임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취업  이직 시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노동부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제 22조부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284조에 따라 근로자수 8명 이상의 

사업장은 노동법 시행을 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은 사업장 

설립 후 90일 이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노동 감독 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 내부규정은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내부 규정의 시행을 해 근로자 표와 상의 하여야 하며, 노동 감독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부 규정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채용 과정

• 임   이윤 계산 방법 

• 근로자에게 제공가능한 특  

• 휴식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 휴일 

• 게시 기간 

• 안 보건 개선안

• 근로자 책무  련 제재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09조, 제296, 제315조  부령 No.40(1998년)에 의거 

다음의 항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내부 규정

• 유  공휴일에 한 연간 규칙 

• 최소임  

• 안 보건규칙 

• 분쟁 조정 보고서

 

 캄보디아는 빈곤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근로가 만연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법으로 미성년 근로를 보호하기 한 조치를 마련하 습니다.

 노동법 제177조에 따르면, 정규 고용 가능한 최소한의 나이는 15세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는 고용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한, 야간작업 

등에는 미성년 근로자들 고용할 수 없습니다.



 12세부터 15게 미성년자는 간단한 작업에 종사가 가능하지만, 업무는 미성년자의 

건강, 정신   육체  부담이 없어야 하며, 학교 등 출석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 감독 은 언제든지 사업장의 미성년 근로자의 의학  진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의사가 업무가 미성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결정하면 사업주는 

업무를 환하거나 미성년 근로 고용을 기해야 한다. 

 노동법 제17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미성년 근로자에 한 등록서를 항상 보

하고 있어야 하며, 미성년 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카드, 생일 

증명서, 결혼 증명서, 가족 등록부, 고용 카드, 학 , 선거증 등을 보 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노동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노조는 7개의 국 규모 노조와 각 직장별 

노조로 별되는데, 직장 노조는 근로자 표 원회로 명명되며, 이 외에도 

제/신발 분야에 28개의 연합노조가 있고, 건설에 5개의 연합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의 성향은 근로자 표 원회가 사용자 측에 조 인 반면 연합노조는 진

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러한 연합노조의 선동에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 표 원회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구성 

상이며, 근로자 표는 3년 임기로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근로자 표 

보조 원의 비율은 종업원 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국 규모의 연합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등록함으로써 결성이 가능하며, 캄보디

아의 연합 노종조합 황(2009년 4월 기 )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조 원장 설립연도 화번호

Cambodian Labour Confederation(CLC) Mr. Ath Thorn 2006년 012 998 906

Cambodian Confederation Trade 

Union(CCTU)

Mr. Vong 

Sovann
2004년

023 221 124

012 785 890

Cambodia Confederation Unions(CCU)
Mr. Rong 

Chhun
2006년 012 930 706

Cambodian Confederation for Workers 

Right (CCWR)
Mr. Som Aun 2007년 012 866 682

Confederation Union National 

Independent Cambodia (CUNIC)

Mr. Heng 

Bunchhun
2008년 012 868 352

Cambodia Inheritance Confederation 

(CIC)

Mr. Sok 

Sambath
2006년 016 760 070

Cambodia national Labour 

Confederation (CNC)

Ms. Morm 

Nhim
2005년 012 824 640



 

 

 캄보디아의 산업안 보건과 련된 정부기 은 노동직업훈련부(MoLVT :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가 있으며 노동정책의 마련, 시행, 조정, 감독 

 평가를 담당합니다.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직업훈련부 산하의 14

개의 국  산업안 보건부에서 캄보디아의 산업안 보건과 련한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감독부에서 사업장의 감독과 련된 부분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감독 의 역할 등은 의 산업안 보건감독 제도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http://www.dosh.gov.kh)6)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 보건국 주소 : #3 Russian Federation Blve, Phnom Penh Cambodia 

화 번호 : (855) 23 883 170 는 (855) 23 883 180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dosh.gov.kh)



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련한 업무는 국가사회보장기 (NSSF :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에서 운 을 하고 있으며, 국가사회보장기 의 

조직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홈페이지(http://www.nssf.gov.kh/)7)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 보건국 주소 : NSSF Building, Russian Federation Blvd, Sangkat Teuk Laokk 1, 

Khan Toul Kok, Phnom Penh 

    화 번호 : (855)23 882 434 는 (855)23 882 623, 

    이메일 : info@nssf.gov.kh 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개 원회 (CAR) Council for  Administrative Reforms car.gov.kh

농업  지방개발 원회 
(CARD)

Council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foodsecurity.gov.kh

) 참조



캄보디아 개발 원회 
(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캄보디아 업 활동 
센터(CMAA)

Cambodia Mine Action Centre cmaa.or.kh

정부 원회사무실(COM) Office of Council of Ministers  pressocm.gov.kh

농어임업부(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maff.gov.kh

문화 술부(MCFA)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  mcfa.gov.kh

재정경제부(M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gov.kh

정보부(MIF) Ministry of Information  information.gov.kh

산업 업자원부(MIME)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Minerals 
 mine.gov.kh

국토 리지방계획건설부 

(MLMU)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 Construction 
mlmupc.gov.kh

노동직업훈련부 (MLVT)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mlv.gov.kh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 moc.gov.kh

국방부(MOND)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mond.gov.kh

환경부(MOE) Ministry of Environment moe.gov.kh

교육청소년스포츠부

(MOEY)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moeys.gov.kh

외교국제 력부(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International Cooperation 
mfaic.gov.kh

보건부 (MOH) Ministry of Health moh.gov.kh

내무부 (MOI) Ministry of Interior moi.gov.kh

법무부 (MOJ) Ministry of Justice moj.gov.kh

기획부 (MOP) Ministry of Planning mop.gov.kh

놈펜 자치부(MOPN) Municipality of Phnom Penh phnompenh.gov.kh

사회보훈부(MOSA) Ministry of Social Affairs, Veterans and  

Youth Rehabilitation 
mosalvy.gov.kh

부(MOT) Ministry of Tourism mot.gov.kh

여성부(MOWA) Ministry of Women's Affairs mwva.gov.kh

정부감사부(MPAI) Ministry of Parliament Affairs and  

Inspection 
mnasrl.gov.kh

우편통신부(MPT)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mptc.gov.kh

공공교통부(MPW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gov.kh

종교문화부(MRC) Ministry of Religions and Culture  morac.gov.kh

지방개발부(MRD)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mrd.gov.kh

수자원기상부(MWRM) Ministry of Water Resources &  

Meteorology 
mowram.gov.kh

캄보디아국립은행(NBC) National Bank of Cambodia nbc.org.kh

국가재난 리 원회

(NCDM)

National Committee for Disaster  

Management
ncdm.gov.kh

국가통계청(NIS)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OP)  nis.gov.kh

민간항공비서실(SCA) Secretariat for Civil Aviation  civilaviation.gov.kh
공공기능비서실(SPS) State Secretariat for Public Services sspf.gov.kh



캄보디아 국기 캄보디아 치

재의 국기는 캄보디아 왕국시 이었던 

1948년부터 1970년까지 사용되었던 

국기를 1993년에 다시 채택한 것으로 

랑색, 빨강색, 랑색으로 구성된 

세 의 가로 무늬에 하얀색 앙코르 

와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 메콩강 하류에 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명칭은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으로 1863년 랑스 보호령이 되었다가 1949년 랑스 

연합에서 한정 으로 독립을 하 습니다. 재 캄푸치아인민공화국과 3자연합의 

민주 캄푸치아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아 크는 1941년 왕 를 계승

하고 1945년 3월 독립선언 후 1953년 11월에 완 독립을 하 습니다. 국명은 

랑스어인 Cambodge를 어로 음역한 것으로 고 의 깜부자(Kambuja : 앙코르)

왕국에서 유래하 습니다. 1975년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루즈 정권시 에 잔인하고 

무자비한 반  학살이 이루어져 150만명 이상이 사망하 습니다. 인구는 

약 1,495만명에 면 은 약 181,035㎢으로 기후는 형 인 열 몬순기후이며, 아열  

 열 몬순기후이며 행정구역은 30개주, 4개 크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놈펜(Phnom Penh)으로 약 12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민족은 

크메르인(90%), 기타소수민족( 국, 베트남참, 고산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소승불교(95%)  기타(5%)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크메르어와 불어

(50  이상)를 주로사용하며 우리나라와는 2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재 

약 4,300여명(2011년)의 한국 교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1970년 6월 

외교 계를 수립하 습니다.

 

  캄보디아는 2010년 기  우리나라 수출 상국  81 , 수입 상국  96 의 

흑자 교역국으로 주요 수출품은 고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부품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천연고무, 상황버섯, 의류 등입니다.

 캄보디아 교역 황

  2009년 세계 융 기로 인한 미국, 유럽 등지의 의류수요 감소로 인해 경기가 

많이 축되었지만, 산업의 회복 등으로 2011년 경제 성장률은 5.1% 으며, 

의류가 2010년 총 수출의 71.7%를 차지하여 최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낮은 생산성, 높은 기세  운송비, 인 라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쟁국보다 

낮은 임 에도 불구하고 베트남보다 총 생산비용은 약 20%, 도로  항구 이용

료는 5배가량 높아서 가격 측면에서 경쟁국보다 후 에 있습니다. 



  산업은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2008년 융 기이후 객 수가 감하 으나, 

경제회복 기 가 높아지면서 2011년 이후 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반화된 탈세 행, 낙후된 징수시스템 등으로 세수 증가는 미미한 반면, 국방 

 임  등 재정지출 증가폭은 확 되어 지속 인 재정 자가 상됩니다. 한, 

경상수지 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외채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외채가 총

외채에 차지하는 비 이 6.5%로 낮은 편이어서 외채상환 련 문제는 단기 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망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하는 캄보디아 정치․경제 동향보고서 참조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추자 진출은 1992년도에 시작되어 주로 제조업( 제업)

심으로 진행되었으며, 1990년  반부터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으로 

확 되었고, 2005년부터 업, 건설업, 부동산업에 한 투자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투자 신고 액도 크게 증가하 습니다. 2006년 연간 최  투자국이 되었으며 2008년



에는 최  투자액이 US$ 12억4천만을 기록하 습니다. 하지만 융 기로 2009년

에는 US$ 2억7천만으로 감한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으며,  기 으로 

약 US$ 28억을 기록하여 국다음인 제2의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한국 통계기 으로는 527개사(2010년3월 기 )

이며 업종별로는 부동산건설, 제조업, 도소매업의 진출이 많습니다. 진출 기에는 

산, 식당, 호텔, 분야, 1996년부터는 제 공장이 진출하여 투자 진출이 

본격화되었으며, 2006년에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건설 분야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신주 제조등 기타 제조업  옥수수 장창고 등 농업 분야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캄보디아의 유망 투자 분야는 제조업, 농수산업  가공업, 업 등이 있으며, 

각 업종별로 투자 유망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캄보디아 농업은 2009년 GDP의 약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 70%를 차지

하고 있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75%가 농부라는 에서 

캄보디아정부는 농업분야에 한 외국인 투자를 극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정부가 장려하는 인근 지역농가와의 계약 재배 형태로는 옥수수, 콩, 

카사바, 버섯 등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 인 

수입원을 가져오는 고무나무 재배 등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지 까지 농업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체의 8% 수 에 불과할 정도로 다른 분야에 비해 투자가 미미

하게 이루어졌다는 에서 농업 개발 분야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한 실질

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캄보디아는 세계 인 유 지인 앙코르와트에 연간 200만명 가량의 객이 오는 

 국으로 캄보디아 경제에서 은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약 12만명이  산업에 고용되어 연간 US$ 1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비 도 약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산업에 한 투자는 주로 호텔, 리조트, 골 장건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

니다. 호텔의 경우 앙코르 문화유 지 인근의 씨엠립, 휴양지로는 바닷가에 치한 

시하 크빌, 코콩(Koh Kong) 등이 유망합니다. 이 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다양화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 실크 생산 지역의  상품화, 불교  종교 , 

크메르루즈 역사 장방문, 동북부지역 생태 , 메콩강 돌고래   내륙 

삼림지역  등과 연계한 사업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인 라  건설

인 라 구축과 건설 분야는 수십 년간의 내 과 정치 인 분쟁을 치룬 캄보디아

에서 매우 도유망한 사업 분야입니다. 캄보디아의 2009~2013년 국가 략개발 

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9~2013)에 의하면 2013년까지 발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사회 간 자본 확충에 US$ 15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요 자   US$ 108억을 외자유치  원조자 으로 충당할 정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인 라구축 사업에 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 라 진출은 공 개발원조(ODA)에 의존하고 있지만, 발 , 공항, 도로, 

병원 등에 한 민간 기업의 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6개국에 걸쳐 

흐르는 메콩강 유역 개발 로젝트에 한 국, 일본 등의 심이 최근 고조되고 

있어 메콩강 인 라사업도 기 해 볼만합니다.



  만성 인 재정 자에 시달리고 1인당 GDP US$ 800 미만으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 기술도입, 고용 창출 등 사회 경제발 을 해 

외국 투자 유치에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이외의 거의 분야에 

해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개발 원회(CDC,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통해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개발 원회는 투자와 련된 법령으로 투자법(1994년 발효, 2003년 개정), 

투자법 시행령(Sub-dcree No. 111, 2005), 캄보디아개발 원회조직  기능에 

한시행령(Sub-decree No. 147, 2005, No. 27 No. 92, 2006), 지방자치단체 

투자 원회 설립에 한 시행령(Sub-decree No. 17, 2005) 등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한 여러 나라와 체결한 투자 보장 정 목록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는 2000년도에 투자 보장  진에 한 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투자 

법령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 인센티 로 세제혜택과 외환송 에 하여 

 제약이 없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로젝트 성격에 따라 정부 우선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최장 9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산업, 특별진흥구역(SPZ)내의 공장 보유기업, , 고용창출, 

임가공, 기간산업, 농업, 에 지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간재, 새로운 원자재  부품에 해서는 수입 세가 100% 면제됩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는 농업과 농가공업,  그리고 수력발 을 포함한 

사회 기반시설분야, 수출 지향 산업 등이며, 이들 분야의 투자에 해서는 인센

티 가 주어집니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은 담배, 알코올 제조 등 국민

건강보호 등에 국한하고 있으며, 일반무역업, 유흥업 등에 해서는 투자는 할 

수 있으나 법인세 인하, 수입 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 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허가 승인 차, 법인설립 차, 투자 련 유 기   투자허가 기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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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Economic

situations

Total

Fatality

Levels of Injury

Both

sexes
F M

Temporary

disablement

Permanent

disablement,

Over 20 %

Permanent

disablement,

less than 20%
Garment 
sector 2,785 2,438 347 14 2,762 2 7

Banks 195 128 67 0 195 0 0
Hotels 101 52 49 0 101 0 0
Supermarkets 27 12 15 0 27 0 0
Airports 7 2 5 0 7 0 0
Construction 5 0 5 0 5 0 0
Telecommuni
cation 2 0 2 0 2 0 0

Security 28 1 27 0 28 0 0
Beer 
production 27 13 14 0 27 0 0

Publishing 61 34 27 0 61 0 0
Food 
production 9 6 3 0 9 0 0

Oil sales 4 1 3 0 4 0 0
Cable 
production 6 0 6 0 6 0 0

Roof tile

production
5 0 5 0 5 0 0

Hygiene 13 2 11 0 13 0 0
Animal food

production
1 0 1 0 1 0 0

Shoes 
production 218 171 47 2 215 0 1

Real-estate 6 1 5 0 6 0 0
Laundry 5 3 2 0 5 0 0
Oil pump 
and gas 2 0 2 0 2 0 0

Paper 
production 4 1 3 0 4 0 0

Weaving 12 3 9 0 12 0 0
Computer 
sales 4 0 4 0 4 0 0

Steel 
production 2 0 2 0 2 0 0

【첨부 5】

1. Stat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s characterized by economic situations, 
sexes, and levels of injury 2009.



Restaurants 5 2 3 0 5 0 0
Education 5 4 1 0 5 0 0
Wooden and 
foam

rubber 
products

3 1 2 0 3 0 0

Equipment 
and

supplies

2 2 0 0 2 0 0

Recruitment

agencies
1 0 1 0 1 0 0

Port 
activities 2 0 2 0 2 0 0

Motorbike

production
1 0 1 0 1 0 0

Automobile 
sales 1 0 1 0 1 0 0

Insurance 1 0 1 0 1 0 0
Electricity 2 1 1 0 2 0 0
Entertainment

production
1 0 1 0 1 0 0

Total 3,553 3,878 675 16 3,527 2 8

No Causes
Sex

M F Total

1 Miscarriage 0 48 48
2 Hit on trousers hanger 1 0 1
3 Hit on steam furnace 1 0 1
4 Hit on sewing machines 15 36 51
5 Hit on motors 10 1 11
6 Hit on warehouse 0 1 1
7 Hit on light bulbs 0 1 1

8
Hit against the cockpit of an 
plane 1 0 1

9 hit on ironing machines 0 56 56
10 Hit on wheel-barrows 0 1 1
11 Hit against a car 0 1 1
12 Hit scissors on the eye 0 1 1
13 Hit on a table 0 2 2
14 Hit on a bathroom door 1 1 2
15 Hit one a container door 0 2 2

2. Stat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s characterized by sexes and causes



16 Skidded while walking 0 35 35

17
Electronic tube falling on the 
legs 2 2 4

18 Cut by an axe 1 0 1

19
Hit a car while riding a 
motorbike 8 0 8

20 Hit on the pubic 0 1 1

21
Hit on a pile of rock while 
riding a motorbike 1 1 2

22
Hit on the head on fi rst-aid 
box 0 1 1

23
Poisoned by washing 
detergent 1 2 3

24 Food poisoning 16 33 49

25
Hit on the hands on shoes 
molds 41 23 64

26 Stepped on scissors 8 24 32
27 Plates falling on 1 0 1

28
Forefingers pulled by the 
conveyor belts 18 6 24

29 Drank petrol 5 3 8

30
Burned on the abdomen by 
steam 0 1 1

31
Attacked by unidentified 
persons 4 1 5

32
Hit on while picking up 
trousers 0 1 1

33 Low sugar levels 6 53 59
34 Sand in the eye 1 0 1
35 Detergent got in the eyes 5 6 11
36 Broken pins hit on the nose 0 3 3
37 Hit on the hands 18 172 190

38
Chemical substance affected 
the hands 18 1 19

39 Unconscious 20 1,186 1,206

40
Hit on the foot while opening 
the doors 2 1 3

41 Traffic accidents 189 950 1,239
42 Broken pins in the eyes 7 36 43
43 Water poisoning 3 18 21
44 Insects got in the eyes 0 1 1
45 Dog bites 11 21 32
46 Snake bite 0 1 1
47 Glue got in the eyes 13 29 42
48 Fill down in the bathrooms 0 38 38
49 Steel fell on the legs 49 2 51



50 Glass fell on the legs 8 5 13
51 Falling cloth 32 9 41

52
Hit on shoes polishing 
machines 51 40 91

53 Scissors fell on the legs 7 21 28
Total 675 2,878 3,553

No Injuries
Sex

M F Total

1 broken collarbone 8 4 12
2 broken thigh bones 3 6 9
3 broken left legs 6 16 22
4 broken right legs 5 21 26
5 broken arms 13 21 34
6 broken tooth 0 2 2
7 broken jaws 2 5 7
8 broken ribs 9 16 25

9
cuts and scratches on the palm 
of the hand 23 14 37

10 scratches on little fingers 8 10 18
11 cut on the right hand 21 58 79
12 affected the embryo 0 2 2
13 cuts and scratches on the lips 75 35 110

14
cuts and scratches on the 
forefingers 8 75 83

15 swollen forehead 13 29 42
16 hit on the vagina 0 1 1
17 food poisoning 9 21 30

18
got stuck with the right-hand 
buttons 0 1 1

19 bruises on the waist 3 19 22
20 bruises on the knees 13 26 39
21 bruises on the abdomen 18 16 34
22 bruises on the left eye 0 2 2
23 bruises on the forehead 21 32 53
24 bruises on the hips 6 18 24
25 bruises on the chest 9 26 35
26 scratches on the eyebrows 15 31 46

27
scratches on the right fore 
fingers 14 21 35

28 scratches on the chins 8 11 19

3. Stat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s characterized by types of injury and 
sexes



29 cuts on the left elbows 11 36 47

30
cuts on the part underneath 
the eyes 14 23 37

31 cuts and scratches on the legs 23 152 175

32
cut off the top end of the 
forefinger 1 7 8

33 scratches on the fingers 0 1 1
34 broken nail of the forefinger 14 51 65
35 cuts on the right legs 21 19 40
36 cuts on the left legs 9 23 32
37 right toe nail pulled out 14 26 40
38 scratches on the shins 15 18 33
39 scratches on the back of hand 19 29 48
40 scratches on the back 11 18 29
41 bruises on the eyes 9 25 34
42 scratches on the little toes 12 34 46

43
hands infected by chemical 
substance 18 1 19

44 unconscious 55 1,106 1,161
45 scratches on the back of hand 15 83 98
46 low sugar level 6 53 59
47 right shoulders 8 34 42
48 deeply cuts on the fingers 13 36 49
49 throbbing legs 12 18 30
50 miscarriage 0 41 41
51 falling intestines 1 0 1
52 scratches on the body 12 167 179
53 scratches on the calf 10 16 26
54 scratches on the hand 16 25 41
55 scratches on the face 13 87 100
56 hit on the heads 10 184 194
57 broken pins hit the eyes 3 26 29

Total 675 2,878 3,553



【별첨】







◦법인등록: 최소자본  KHR 2천R만(약US$ 5천)

신청처: 상무부산하 법규국(Legal Affairs Department)

주소: 2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정

신원보증서

여권사본  사진 2매

사무실 임 차 계약서  부동산 증기

자본  납입 증명서



사무실 주소지 지역 동장의 확인서

- 소요비용: 1,500불 가량

- 소요기간: 수일로부터 7-15일1

- 기타요건

제조업의 경우 산업자원부에 공장등록 필요

모든 법인은 재경부에 부가세 등록 등 세제신고 필요

◦부가세 등록

- 신청서류: 신청서, 회사 등록증, 업세 등록필증, 회사정

- 등록비용: 없음

- 소요기간: 수일로부터 3일 이내

- 등록기 : 재경부 세제국(Tax Dept.)

주소: 35, Street 222, Sangkat Boeung Raing, Phnom Pe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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